
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5. 27.>

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

1.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

분류 모델 구분

가. 화학 1) 자동차용 재생타이어(트레드고무를

포함한다)

○ 종류

나. 생활 1) 가스라이터 ○ 종류

○ 형식

○ 구조(불꽃높이 조절

방식, 연료탱크 용적,

외형)

○ 재질

2) 물놀이기구 가) 제1부 : 공기주입

물놀이기구

○ 종류

○ 모양

○ 크기

○ 재질

나) 제2부 : 공기주입

보트

○ 종류(인원 수)

○ 모양

○ 크기

○ 재질

다) 제3부 : 수영보조

용품(착용형)

○ 종류

○ 모양

○ 크기(연령)

○ 재질

라) 제4부 : 수영보조

용품(비착용형)

○ 모양

○ 크기(연령)

○ 재질

3) 비비탄총 가) 청소년 ○ 모양

나) 성인 ○ 모양

○ 재질



다. 기계금속 1) 삭제 <2019. 2. 8.>

2) 삭제 <2019. 2. 8.>

3) 삭제 <2019. 2. 8.>

4) 삭제 <2019. 2. 8.>

5) 삭제 <2019. 2. 8.>

6) 삭제 <2019. 2. 8.>

7)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○ 내부용기 재질

○ 구조

○ 압력조정장치 기구

○ 안전장치 기구

비고: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

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

분류 모델 구분

가. 화학 1) 건전지 ○ 종류

2)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○ 종류

3) 자동차용 타이어 ○ 용도

○ 구조

나. 생활 1)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○ 종류



○ 재질

○ 모양

2) 고령자용 보행차 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3) 디지털도어록 ○ 종류

4)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○ 종류

5) 스노보드 ○ 종류

6) 스케이트 보드 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7) 전동보드 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8) 스키용구 ○ 종류

9) 이륜자전거 가) 제1부 일반용 자전

거

○ 프레임 재질

○ 프레임 형태

○ 차체 서스펜션

나) 제2부 산악용 자전

거

○ 프레임 재질

○ 프레임 형태

○ 차체 서스펜션

다) 제3부 전기 자전거 ○ 구동방식

○ 전지종류

○ 프레임 재질

○ 프레임 형태

○ 차체 서스펜션

10) 헬스기구 가) 제1부 고정식 운동

기구

○ 정확도

○ 구동방식

○ 운동부위



○ 용도

나) 제2부 벤치 프레스○ 정확도

○ 용도

다) 제3부 러닝머신 ○ 정확도

○ 용도

라) 제4부 고정식 자전

거

○ 정확도

○ 용도

마) 제5부 스텝퍼 ○ 정확도

○ 용도

바) 제6부 로잉머신 ○ 용도

사) 제7부 운동용 슬라

이더

○ 용도

11) 휴대용 레이저용품 ○ 종류

12) 승차용 안

전모

가) 제1부 안전모 ○ 종류

○ 모양

○ 크기

○ 재질

나) 제2부 승차용 눈보

호구

○ 종류 및 모양

○ 재질

○ 투시부의 색상

13) 운동용 안

전모

가) 제1부 자전거ㆍ롤

러스포츠용

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나) 제3부 등산용 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다) 제4부 스키용 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

라) 제5부 야구용 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14) 온열팩 ○ 종류

15) 수유패드 ○ 종류

○ 주요재질

16) 기름난로 ○ 연소방식

○ 통기방식

17) 야외 운동기구 ○ 재질

○ 모양

18) 가정용 미용기기 -

다. 기계금속

1) 삭제 <2021. 5. 27.>

2) 휴대용 예초

기의 날 및 보

호덮개

가) 제1부 휴대용 예

초기의 날

○ 종류

○ 재질

○ 모양

나) 제2부 보호덮개 ○ 형태

○ 용도

○ 사용환경

3) 삭제 <2019. 2. 8.>

4) 삭제 <2019. 2. 8.>

5) 삭제 <2019. 2. 8.>

6) 삭제 <2019. 2. 8.>

7) 삭제 <2019. 2. 8.>



8) 삭제 <2019. 2. 8.>

9) 삭제 <2019. 2. 8.>

10) 삭제 <2019. 2. 8.>

라. 섬유 1) 등산용 로프 ○ 형식

○ 종류

○ 재료의 조성 또는 혼용

률

2) 스포츠용 구명복(부력 보조복) ○ 종류(부력, 부력방식)

○ 재질

마. 건축 1) 미끄럼 방지타일 ○ 호칭명

○ 소지의 질

○ 조합

○ 유약의 유무

2) 실내용 바닥재 ○ 재질

비고: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

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

분류 모델 구분

가.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-

나. 생활 1) 가구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

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

로 한정한다)

-

2) 롤러스케이트 ○ 치수

○ 용도



○ 재질

○ 모양

3) 바퀴 달린 운동화 ○ 종류

4) 모터 달린 보드 ○ 종류

5) 창문 블라인드 -

6) 쌍꺼풀용 테이프 -

7) 속눈썹 열 성형기 -

8) 가(假)속눈썹(인조속눈썹) ○ 종류

○ 재료

○ 색상

9) 쇼핑카트 ○ 종류

○ 모양

○ 용량

10) 휴대용 사다리 가) 제1부 주택

용 사다리

○ 종류

○ 재질

○ 길이

나) 제2부 도배

용 사다리

○ 종류

○ 재질

○ 길이

다) 제3부 원예

용 사다리

○ 종류

○ 재질

○ 길이

11) 인라인롤러스케이트 ○ 치수

○ 용도

○ 재질

○ 모양

12) 킥보드 ○ 바퀴 수

○ 구동방식

○ 재료



○ 규격

○ 모양

다. 기계금속 1) 자동차용 휴대용 잭 -

2) 빙삭기 ○ 재질

○ 용향

라. 섬유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-

마. 건축 물탱크 -

비고: 제3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

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

분류 모델 구분

가. 화학 1) 가죽제품 ○ 피부접촉

2) 합성수지제품 ○ 종류

○ 재질

나. 생활 1) 가구(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

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

제외한다)

-

2) 간이빨래걸이 -

3) 선글라스 -

4) 안경테 -

5) 텐트 ○ 종류

6) 고령자용 신발 -

7) 고령자용 지팡이 ○ 종류

○ 재료

8)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-

9) 고령자용 목욕의자 -



10) 고령자 위치추적기 -

11) 물안경 ○ 종류

12) 반사안전조끼 ○ 종류

13) 스테인리스 수세미 ○ 종류

14)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-

15) 침대 매트리스 ○ 재질

16) 우산 및 양산 ○ 종류

17) 휴대용 경보기 -

18) 접촉성 금속장신구 ○ 품목

19) 벽지 및 종이장판지 ○ 종류

○ 재료

20) 감열지 -

다. 기계금속 대상 없음 -

라. 섬유 1) 가정용 섬유제품 ○ 피부접촉

2) 양탄자 -

마. 건축 대상 없음 -

비고: 제4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

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5.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: 대상 없음


